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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새로운 산업안전보건 전략
체계

Laurent Vogel (유럽노동조합연구소(ETUI) 전임연구원) 

2021년 6월 28일 EU 집행위원회는 2021~2027년의 기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전략체계

를 채택하였다.1) 이 글은 이 전략체계의 배경을 설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글은 한편으

로는 EU에서 산업안전보건정책이 역사적으로 발전해온 과정을 간략히 소개하고, 다른 한편

으로는 이 전략체계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 및 긴장을 조

명한다. 대부분의 EU 집행위원회 공식문서에서와 같이 이 전략체계에서도 실질적인 정치적 

이슈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 전략체계에서는 서로 다른 여러 요소가 체계적인 분석 없이 

취사선택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노동조건과 그 변천, 그리고 건강의 사회적 불평등에 노동조

건이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만 이러한 요소의 진정한 의미가 비로소 명확해진다. 

■ 거의 반세기에 이른 산업안전보건 전략의 역사

EU는 6개의 서유럽 산업국이 만든 경제공동체로 처음 출범하였다. 이러한 경제공동체 중 

1) European Commission(2021),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on 

an EU Strategic Framework on Health and Safety at Work 2021-2027,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 a Changing World of Work”, COM/2021/323 final, https://eur-lex.europa.eu/legal-

content/EN/TXT/PDF/?uri=CELEX:52021DC0323&from=EN (검색일 : 202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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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에 창설된 첫 번째 경제공동체는 전후 재건 시기에 매우 중요한 산업부문이었던 석탄

과 철강에 관한 경제공동체였다. 1958년에는 유럽원자력공동체에 더하여 유럽경제공동체가 

설립되었다. 이는 회원국이 특정 경제부문에 한정되지 않으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입법권을 이 경제공동체에 부여할 것임을 의미했다. 기본 원칙은 경제적 자유주

의 원칙이었다. 주된 목표는 유럽경제공동체에 있는 경쟁에 대한 장애물이 국내시장일 경우

보다 더 많지 않게 하면서 상품, 자본, 서비스 및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데 있었

다. 1970년대 초반까지는 이러한 체제의 사회적 차원이 매우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이

러한 경제공동체는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960년대 말에 유럽은 전반적으로 노동자 투쟁과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재발을 경험했다. 

유럽공동체의 건설을 둘러싼 정치적 합의가 흔들렸다. 당시의 유럽 지도자들은 사회정책의 

중요성에 관한 수많은 성명을 발표했다. 최초의 사회행동프로그램은 1974년에 채택되었으

며, 여기에는 산업안전보건 이슈와 관련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었다. 1974년 6월에는 노사

정 3자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 자문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1978년에 채택된 1

차 산업안전보건 세부 행동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에 긴밀히 관여하였다.2) 2차 행동프로

그램은 1984~1988년의 기간에 대해 채택되었다.3) 

야심 찬 목표에도 불구하고 15년간 입법적 발전은 더디고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기

간에 제정된 가장 중요한 지침(Directive)은 화학적·물리적 및 생물학적 위험에 관한 지침

이다. 이 지침은 특히 발암물질에 대해 다수의 직업적 노출기준(Occupational Exposure 

Limits : OEL)을 채택하도록 규정하였다. 납, 석면 및 소음에 대한 직업적 노출기준이 채택되

면서 이러한 지침의 목적은 매우 부분적으로 달성되었다. 당시 주요 장애물은 모든 회원국으

로부터 만장일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표결 요건이었다. 이로 인해 자국의 산업에 엄격한 규

2) The Council of the European Communities(1978), “Council Resolution of 29 June 1978 on an 

Action Programm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n Safety and Health at Work”, https://eur-

lex.europa.eu (검색일 : 2021.8.15).

3)	The Council of the European Communities(1984), “Council Resolution of 27 February 1984 on 

a Second Programme of Act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n Safety and Health at Work”, 

https://eur-lex.europa.eu (검색일 : 202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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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적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가에 거부권이 부여된 셈이었다. 

1986년의 조약 개정으로 노동환경에 관한 EU의 권한이 확대되고 명확해졌다(Vogel, 

2015). 지침을 채택하는 것은 이 분야에서 유럽 정책을 추진하는 주된 도구였다. 지침은 법

적 구속력을 가지는 입법적 행위로서 회원국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한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이뤄진 주요 변화는 다수결 투표로 지침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회원국은 

최소한 지침의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회원국은 노동자의 건강에 대해 한층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는 좀 더 유리한 규정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도 있다. 목표는 노동조건의 상향

조화였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2차 산업안전보건 행동프로그램(1984~1988)이 종료되기도 

전인 1987년 말에 1987~1992년의 기간에 대한 새로운 행동프로그램이 채택되었다.4)

이번에는 계획된 조치의 대부분이 시행되었다. 1989년과 1995년 사이에는 상당히 많은 입

법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3가지 요인에 의해 촉진되었다. 유럽공동체5) 국가의 대부분은 

노동자 투쟁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국가적 차원의 주요 개혁이 시행되었고, 이는 좀 

더 넓게 보면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주요 개혁으로 이어졌다. 전 세계적 수준에

서도 유사한 발전과정에 따라 ILO 제155호 협약(1981년)과 제161호 협약(1985년)이 채택되었

다. 유럽의 사용자들은 상품과 자본의 이동을 크게 촉진할 입법패키지로 이른바 단일시장6)을 

구축하기를 원하였다. 그들은 노조와 기꺼이 타협할 의사도 있었다. 당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엄격하고 선진화된 EU 규정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대는 이후의 시기에 비해 훨씬 약했다. 

1995년부터 입법 추진이 둔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질적 측면과 양적 측면 모두에서 나

타났다. 채택된 지침의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채택과정이 지연되었으며, 지침의 내용 

측면에서도 많은 경우 이전에 비해 야심 찬 내용을 담고 있지 못했다. 이러한 둔화는 2004

년 이후부터는 준마비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는 여러 요인이 기여했다. 규제완화적

인 노동정책의 분위기 속에서 EU의 산업안전보건 법제는 기업에 부담으로 여겨졌다. 점차

적으로 비용-편익 평가요건에 의해 노동자의 건강이 경제적 고려사항에 종속되게 되었다. 

4) The Council of the European Communities(1987), “Council Resolution of 21 December 1987 

on Safety, Hygiene and Health at Work”, https://eur-lex.europa.eu (검색일 : 2021.8.15). 

5)	현재 형태의 EU는 2009년에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서 설립되었다. 

6)	실제로 이 실행 프로그램에는 유럽단일시장의 구축 목표 시한인 1992년 말까지 완료되어야 할 여러 

조치들이 명시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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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은 구속력 있는 규정에 점점 더 반감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자율규제와 같이 의사

결정권을 경영진의 통제하에 놓이도록 하는 대안을 모색하였다. 하나의 예로, 화학산업에서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책임관리(Responsible Care) 캠페인을 들 수 있다. 사용자들

은 모범사례 가이드라인과 같은 연성법 도구들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떤 경우에

는 심지어 입법적 발전에 대한 대안으로 일부 노조와의 협약 체결조차도 반대하려고 시도하

기도 하였다[2006년 결정성 실리카(crystalline silica)에 관한 협약]. 유해물질의 규제와 관

련하여 사용자들은 유해성 기반(hazard based) 접근 방식을 거부하고 대신 위해성 기반(risk 

based) 접근 방식을 선호하는데,7) 후자의 경우에는 일차 예방의 체계성이 훨씬 떨어진다. 또

한 이들은 EU의 기능에 관한 조약8) 제191조에 의해 인정된 사전예방 원칙에 반하는 혁신 원

칙을 장려한다. 게다가 EU는 2004년에 10개의 신규 회원국이 가입하면서 확대되었고, 다수

결 합의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졌다. 바호주(Barroso)가 두 차례 집행위원장을 역임

한 시기(2004~2015년)부터 그 이후로, EU 집행위원회는 더 이상 EU 정책에서 산업안전보

건에 관한 새로운 구상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지 못하였다.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한다

면, 이는 노동조합운동, 유럽의회 및 다수 회원국으로부터의 압력이 수렴된 결과였을 것이다. 

1996~2000년, 2002~2006년, 2007~2012년, 2014~2020년의 각 기간에 대해 채택된 문건

들을 비교해보면 유럽공동체 전략의 내용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21~2027년 전략체계의 내용

새로운 전략체계는 특별한 시기에 채택되었다. 유럽은 코로나19로 크게 타격을 입고 있다. 

현재 이용 가능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시점과 2021년 8월 15일 사이에 

주민 1백만 명당 사망률이 가장 높은 15개국 중 8개국은 EU에 있고, 5개국은 라틴아메리카

7) 편집자 주 : 유해성 기반 접근 방식은 유해성의 식별에 중점을 두며, 사전예방 원칙에 기초하여 유해성

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려고 시도한다. 반면, 위해성 기반 접근 방식은 유해성을 식별하는 것으로 시

작하지만 상황에 개입하는 것이 합당한지 결정하기 전에 유해성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한다. 즉, 위해

성 기반 접근 방식은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유해성에 중점을 둔다.

8)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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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해 있으며, 2개국은 EU 회원국이 아닌 유럽국가였다. 건강의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관점

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을 바라보면, 20~64세 연령집단에서 여러 사회적 직업집단 간에 위험

이 불균등하게 분포하게 된 데는 노동조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Purkhayata et al., 2021). 노동은 코로나19 대유행의 핵심 동인이었다. 공공당국이 사업장에

서 특정 예방조치에 소홀했던 정도는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모든 유럽국가에서는 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노동활동을 유지하거나 재개하라는 압력이 사용자들로부

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일부 산업부문에서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다수의 노동자가 코로

나19에 감염되었는데,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노동 및 고용 조건의 서로 다른 요인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였다. 직접적인 원인은 명백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 제기된 생

물학적 위험이지만, 구체적인 노동조건이 그러한 위험의 수준을 상당히 증폭시켰다. 이러한 사

실은 보건부문, 도축장 및 기타 식품산업 기업, 농업의 계절노동, 운송업, 출장요리업 등의 수많

은 군집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보건정책에서 규정한 방역조치에 예방을 국한시키는 관점

은 집단적 작업조직의 주요 변화 없이는 비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Vogel, 2020). 모든 예방

계획은 그러한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했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직장에서 효

과적인 예방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직장 내 민주주의의 부재도 드러났다. 실제 업

무에 부합하는 예방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인식과 지식이 동원되었어야 했다. 이러한 

이슈들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이 있었다. 효과적인 예방책이 마련될 때까지 기업이 활동을 중단

하거나 단축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파업이 조직되었다(특히 다국적 기업인 아마존의 여러 물류

센터에서 그랬다). 독일에서는 노조의 압력하에 도축장과 기타 육류 생산과 관련된 활동에서 

하도급이 금지되었으며 파견업체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통제되었다(Staunton, 2021). 다

수의 유럽국가에서 노동자는 중대한 위험이 실재하거나 임박한 경우 작업을 중단할 권리를 행

사하여 왔다. 이 권리는 ILO 협약 제155호에 의해 1981년부터 인정되었으며, 1989년의 EU 산

업안전보건 기본지침9)에 의해서도 인정되었다. 

새로운 산업안전보건 전략은 남용이 명백했던 특정 상황(특히, 계절적 농업노동, 플랫폼 노

동자)과 관련하여 산발적이고 사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필요에 대응할 뿐이다. 새로

9)	1989 EU Framework Directive on Health and Safety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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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략의 제안들은 긍정적이지만, 일관된 전략과는 거리가 멀다. 이 제안들은 코로나19 대

유행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닌 그로 인해 드러난 여러 문제도 다루지 않는다. 

계획된 조치들은 이 전략체계의 세 가지 목표에 따라 구분된다. 목표는 야심 차게 정의된 

반면 구체적인 조치는 매우 제한적으로 남아있어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전략체계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1. 새로운 일의 세계에서 변화를 예측하고 관리한다.

2. 업무상 질병 및 재해의 예방을 개선한다.

3. 미래에 발생 가능한 건강상 위협에 대한 대비를 강화한다.

첫째와 둘째 목표에 모두 명시되어 있는 가장 긍정적인 요소는 발암물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제의 개정이 지속된다는 점이다. 업무상 암은 단독으로 EU 내 업무상 사망건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안타깝게도, 이 전략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주요 이슈를 

다루지 않는다. 

둘째 목표와 관련해서는 유럽의 노동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건강 문제가 열거

되어 있다. 이 전략에서는 무엇보다도 업무 관련 순환기 질환, 산업보건 영역에서의 성 주류

화(gender mainstreaming), 심리사회적 요소의 중요성 및 근골격계 질환이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모든 요소에 대한 언급은 긍정적이다.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는 EU의 개입에 사용

될 가장 적합한 도구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일이다. 선택된 조치의 수준은 규제완화적 접근 

방식으로 인해 여전히 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러한 규제완화적 접근 방식은 EU 집행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전략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안이 선호된다. 하

나는 EU 차원에서 시행되는 비입법적 조치(인식개선 활동,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

며,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국가별로 추진하는 새로운 구상이다. 

■ 3가지 주요 차이점

EU 집행위원회의 입장과 유럽의회 및 유럽노동조합총연맹이 제시한 제안들 사이에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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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의 주요 갈등 지점이 존재한다. 

첫째 문제는 발암물질 지침을 개정하는 작업의 핵심과 관련되어 있다. 직업적 노출기준

에 대한 결정은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채택된 25개의 생물학적 직업

적 노출기준(BOELs)은 건강에 대한 서로 매우 다른 위험 수준에 대응한다(Johanson and 

Tinnerberg, 2019). 2017년에는 실리카에 대한 직업적 노출기준이 100µg/m3으로 정해졌지

만, EU 집행위원회는 2010년과 2069년 사이에 이러한 수준의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 중 34만 

명 이상이 사망할 것으로 추산한다. 심지어 이 수치도 폐암에만 해당하는 수치라는 점에서 과

소평가된 것이다. 지난 2003년에는 이 분야에서 집행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했던 과학위원회

가 이 기준이 50µg/m3의 하한선 미만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스페인에서는 

50µg/m3에 설정된 직업적 노출기준이 2015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6년에 

해당 직업적 노출기준이 50µg/m3로 낮추어진 바 있다. 퀘벡과 호주에서도 동일한 수치로 합의

가 이루어졌다. 호주의 빅토리아주에서는 실리카로 인한 건강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다시 대

두되자 노조와 산업안전부 장관이 모두 이 수치를 20µg/m3로 낮출 것을 촉구하고 있다. 6가 

크롬의 경우, 2016년에 집행위원회가 처음 제안한 25µg/m3의 직업적 노출기준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 의해 5µg/m3으로 개선되었다. 이와 같이 개선된 직업적 노출기준조차도 직장생

활 내내 그러한 수준에 노출될 경우 노동자 50명 중 1명 꼴로 폐암에 걸릴 수 있는 심각한 위

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문제는 생식독성 물질과 관련된다(Musu and Vogel(eds.), 2018). 시장규칙과 공중보

건에 관한 유럽의 다른 법제에서는 발암원, 돌연변이원, 생식독성 물질에 대한 기준이 동일하

다. 오로지 노동자의 보호와 관련해서만 생식독성 물질에 대해 덜 엄격한 예방기준이 적용된

다. EU 집행위원회는 2007년에 이러한 상황을 종식시키고 생식독성 물질도 발암물질 지침

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그런데 마침내 2016년에 지침 개정작업이 시

작되었을 때 EU 집행위원회는 입장을 정반대로 전환했다. 현 전략에서 EU 집행위원회는 다

음과 같은 언급으로 이러한 입장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한다. “위험사례 시나리오 추정에 따르

면, 생식독성 물질은 매년 최대 1,274건의 신규 생식기 관련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연간 3억 8,100만 유로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동료심사 

절차에 제출된 과학적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이는 프랑스 자료를 조작해서 얻은 편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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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치를 단순히 반복한 것일 뿐인데, 이 프랑스 자료는 집행위원회가 자체의 소극적인 입장

을 정당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한 문건에 포함되어 있었다. 

셋째 문제는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다. 이는 「유럽노동조건조사」에서 노동자가 가장 자주 

언급하는 직업 관련 건강문제이다. 유럽 노동자의 약 1/4이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다. 이 

건강문제와 60세 이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계속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인식 간에는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근골격계 질환은 작업의 조직, 작업을 조직하는 강도, 인체공학적 기준

에 대한 불충분한 고려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 지침안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고 여

러 회원국의 지지를 받고 있었으나, 2012년에 집행위원회는 사용자단체들의 압력에 굴복하

여 이 이슈에 관한 법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현재의 전략은 동일하게 규제

완화적인 접근 방식을 따른다. 이와 같이 중요한 이슈에 관하여 입법발의가 있었다고 발표된 

바는 없다. 

■ 비전제로(Vision Zero)  : 예방에 대한 하향식 접근 방식

비전제로 캠페인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놀랍다. 집행위원회의 입법문서(Communica-

tion)에서는 비전제로의 유일한 출처로 유럽의회 결의안이 인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그 결의

안에는 국제사회보장학회(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 ISSA)가 주로 조직한 

이 캠페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비전제로라는 용어는 매우 야심 찬 포부가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 근거에는 의구심이 든다. 

전 세계적 수준에서 보면 비전제로 캠페인은 과거에 다국적 기업들이 채택했던 접근 방식과 

연속선상에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예는 화학기업인 듀폰의 무사고 정책이다(Zweetslot et al., 

2013). 듀폰이 장기적인 건강문제(암, 생식 위험 등)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폭로되면

서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적 반성이 정당성을 얻고 있다.10)

10)			영화 다크 워터스(Dark Waters)는 다국적 기업 듀폰이 위험에 실제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극적 방

식으로 잘 보여준다.



>>  _17

비전제로 캠페인 문서들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하향식 관점을 장려하는데, 이러한 관점은 

주로 사용자에 의해 결정된다.11) 이러한 문서들에서 노동자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기여는 

무시된다. 비전제로 캠페인은 사용자의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체계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예방

이 전적으로 사용자의 통제하에 놓이도록 한다. 이 캠페인은 작업조직과 관련한 모든 사안이 

중앙 경영진의 자애로운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일종의 유리회사를 장려한다. 이러한 개념에

는 두 가지 주요 결함이 있다. 첫째, 이 개념에서는 인체공학의 발전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데, 

인체공학의 발전은 실제 업무와 규정된 업무 간의 큰 간극을 분명하게 보여준다.12) 둘째, 이 

개념에서는 이윤과 산업보건 간의 갈등관계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13)

비전제로 웹사이트에서 이 캠페인은 “홍보대사”와 “프로필”이라는 두 집단에 속한 사람들

에 의해 홍보되고 있지만, 이 두 집단 중 어느 곳에도 노조활동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로필에는 태평양 지역의 코카콜라, 지멘스, 그루포 프로그레소와 

같은 기업의 대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그루포 프로그레소는 중미 지역에서 여전히 석면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14)

■ 코로나19의 교훈

새로운 전략은 회원국이 향후 위기에 대한 대비계획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한다.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문제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지난 2년간의 경험은 2000년에 채택된 생물작용제 지침15)을 개정할 필요가 있

음을 보여주었다. 이 지침에는 중요한 원칙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의 상황에 

11)			https://visionzero.global (검색일 : 2021.8.15).

12)			이 문제는 Lamonde and Montreuil(1995)이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전문 경영인은 생산과 관련된 

모든 다양한 측면이 사전에 결정되고, 지도되며, 예측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 규정된 업무와 실제 업무 사이의 간극은 생산활동과 업무수행활동을 전적으로 결정하는 절차와 

규정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경영구조를 기업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13)			산업안전보건과 이윤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 대해서는 Nichols and Walters(eds.)(2013) 참조 .

14)			2017년에 그루포 프로그레소는 석면 폐기물이 자사 사업 활동의 결과라고 명백하게 언급하였다. 

15)			Biological Agents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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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노동인구의 일반적인 노출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데 지침은 현재 특정 업무과정(예컨대 병원, 식품산업 등)에서 좀 더 확정할 수 있고 그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2020년 6월에 EU 집행위원회는 

생물작용제 지침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16) 유럽의회의 압력하에서 EU 집행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산업안전보건 전략체계를 통해,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안전보건에 관한 기존 EU 규제체계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대처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유럽의회에 양보하여 내건 약

속도 빠르게 잊혔다. 현재의 전략에서는 대유행 상황에서 법규를 조정하는 문제가 각 회원국

에 맡겨졌다. 이는 적어도 EU 수준에서라도 조정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상이하고 어쩌면 

모순될 수도 있는 규칙들이 시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러 국가에서는 코로나19를 순전히 

공중보건 문제로 간주하고 기본적인 위생 보호를 넘어서는 사업장에서의 특정 예방조치로부

터 노동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강한 압력이 존재한다. 

생물학적 위험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코로나19는 놀라운 사실들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하

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산업보건 영역의 매우 중요한 구조적 결정요인들이 드러났다. 이

는 성별 업무분리, 노동 및 고용 조건의 불안정성, 직장 내 민주주의 부재 등이다. 대비계획

이 확실히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전략

은 노동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건강의 사회적 불평등을 대부분 간과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

건에 관하여 유럽에서 실시된 여러 설문조사 결과는 사회적 위계 내 노동자의 위치에 따라 

위험이 얼마나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Benach et al.(ed.), 2013, Parent-

Thirion et al., 2016). 

16)			European Commission(2020), “Commission Statement Following the Presentation of 

Commission Directive(EU) 2020/739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in Respect 

of the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the Health and Safety of Workers that Are or Can be 

Occupationally Exposed to SARS-CoV-2”, https://eur-lex.europa.eu (검색일 : 202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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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새로운 전략의 내용은 산업보건과 관련한 노동자의 주요 기대 사항을 거의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EU에서 새로운 “산업안전보건 규제 침체기”를 감수해야 함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 상황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다. 우리 사회에 던

져진 가장 중요한 질문은 “포스트 코로나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이다. 우리는 좀 더 엄격해

진 공중보건 규칙만을 가지고 이전의 정상 상태로 복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

면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과 중대한 변화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른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

는 것인가? 직장 내 민주주의와 노동조건의 질이라는 문제는 이러한 논의에서 중요한 요소이

다(Ferreras et al., 2020). 

포스트 코로나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좀 더 광범위한 의제의 일환으로서 산업보건

정책이 유럽과 세계 다른 지역에서 부활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노동이슈에 대한 사회적 동원

의 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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